




연 구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및 관련정책과제 도출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기존 정부주도의 정책이 지역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정책의 사각지대’를 

규명하여 이를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인력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국가들의 법·제도 및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 및 벤치마킹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정책공급측면에서 지역관점의 

현실 적합한 외국인력 정책발굴 및 기존정책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정책수요측면에서 지원기관 및 유관단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정책수요

(needs)발굴과 인력수요 및 채용환경 등을 파악하였으며, 전술한 바의 주요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지역은 제조업 부문의 구인란 가중과 농·어촌 지역의 일손부족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급은 일원

화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입된 인력의 관리 역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단위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제한적 범위 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관련하여 우선 외국인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국

가들의 법·제도 및 정책동향을 검토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 전문인력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수의 미숙련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통해 내․외국인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해야한다. 

다음으로 정부와 충남도의 외국인력 정책을 검토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력은 

숙련수준을 기준으로 인력대상을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하며, 외국인력정책 

역시 저숙련 외국인력정책과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어 왔다. 저숙련 



인력은 고용허가제에 의거 순수외국인 대상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되며, 전문기술 인력정책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다음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충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대상 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주거제공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고용실태와 관련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대부

분은 국내인력의 구인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외국인력 고용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사업장내 

외국인력과 국내인력간의 마찰문제는 크지 않으나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발생,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
신속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충남 지역단위 고용정책 중‘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과‘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도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도출된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차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축이 필요한 바, 충남도와 시군 역시 향후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

하여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불법취업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으로의 전환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으나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차원에서 불법

취업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에 대한 현실 적합한 관리‧감독체계 정비가 우선 시급하다. 

현행 정부주도의 고용정책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

의 간소화와 신속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만성화된 인력 수급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을 도내 중소업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사업이나 임금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

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구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미숙련 인력정책의 경우, 특히 도내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분야에 적정 미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 끝으로 외국인 인력수요 정도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15개 시군 

모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현재 정책수요가 상대

적으로 높은 사업은‘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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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도내 외국인력의 유입규모는 전국 4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충남지역은 도내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인란 가중과 

농·어촌 지역의 일손부족으로 외국인력의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충남지역은 2013년 28,510명에서 2015년 35,351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11.4%씩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평균 8.0%를 상회하는 수준

이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유입된 총 외국인력은 608,116명으로 이 중 

경기지역이 37.6%에 해당하는 228,836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116,817명(19.2%), 경남 52,135명(8.6%), 충남 35,351명(5.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내 시군별로는 제조업이 집중된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에 도내 

총 외국인력의 71.9%인 25,432명이 유입되었다. 반면, 제조업이 발달한 도내 

서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어업 부문의 일손이 부족한 군단위 지역

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2) 지역 내 외국인력 유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정책 취약

기존 외국인력 관련정책영역은 고용허가제를 토대로 국가단위의 외국인 

노동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온 탓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급은 일원화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입된 인력의 관리 

역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단위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제한적 범위 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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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경우, 외국인 인력과 관련하여 총 4개 사업을 추진·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쉼터와 지원센터 운영이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의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력과 지역 내 

내국인인력과의 보완적 활용,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의 갈등, 지역

주민과의 공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역노동시장의 주요 정책이슈로 

점차 대두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이 지역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이른바‘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기존 국가단위 정책이슈가 지역단위에서 

보완되어야 할 여지가 날로 커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

시장에 대한 지역단위의 실태 규명이나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역단위 통계구축의 미흡함에 

기인하며 실례로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지표 조차도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자체별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지역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및 관련정책과제를 도출하

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정부주도의 정책이 지역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규명하여 이를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국인력 범위를 정하고 외국인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국가들의 법·제도 및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 및 벤치마킹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공급측면에서 지역관점의 현실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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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정책발굴 및 기존정책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정책수요측면에서 지원기관 및 유관단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각각 

정책수요(needs)발굴과 인력수요 및 채용환경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1) 연구범위

(1) 내용 및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이 충남 지역 외국인력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기존 정

책의 보완점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도내 외국인력의 고용 및 활용실태에 주안

점을 두어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도내 

사업장의 고용수요, 채용경로, 고용관리, 근로조건, 채용수준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외국인 취업특성(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임금수준, 산업·직업별 취

업규모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

안마련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외

국인 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단위가 아닌 충남 지역노동시장으로 한정

하되, 지역별 상호·비교차원의 외국인 취업자의 특성 및 규모에 대해서는 전

국단위로 확대한다.  

(2) 외국인력 범위 

❚ 외국인 근로자 정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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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과 체류자

격은 다음과 같은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얻어야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한다. 

또한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정되며, 취업

비자에 따라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으로 구분된다. 

한편, 불법체류자 경우, 불법적이긴 하나 광범위하게는 외국인력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취업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사업장이탈이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와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취업상태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바,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E-1∼E-7까지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은 비전문 외국

인력에 해당한다. 한편, E-9과 H-2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 취업이 가능한 

취업사증으로 E-9은  15개 저개발 국가의 순수 외국인(단순노무자)에 해당하며, 

H-2는 중국 및 러시아 동포로 국한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 및 설문조사 등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력의 

범위로 일반고용허가자와 특례고용허가자로 한정하고 재외동포 및 전문인력은 

제외토록 한다.1)

1) 일반고용허가자란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구직자명부 등록자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특례고용허가자란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 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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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 형

체류자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표 1-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종류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비취업비자이나 취업

가능함

구 분 유 형

전문인력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인력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표 1-2] 취업비자에 따른 외국인력 구분

2) 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외국인력 법제도 및 정책동향,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상황 파악, 그리고 도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근로자 조사를 통해 

고용실태 및 활용수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첫째, 정책의 공급측면에서 우선 지역단위 외국인 노동시장과 고용실태를 

개관하고 외국인력과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동향을 해외와 국내(중앙정부 및 

충남도)로 구분하여 정책시사점과 향후과제를 도출한다. 둘째, 정책의 수요측

면에서는 지역단위의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및 관리대책을 발굴하고자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인력수요, 채용환경, 고용관리, 기존 정책 만족도 및 개선사항

(정책수요) 등을 파악한다. 끝으로, 전술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이슈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단위 과제를 발굴·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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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외국인력 관련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수행체계를 토대로 문헌

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수행한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방안을 공급 

주도적 제도(supply driven system)와 수요 주도적 제도(demand driven system)로 

구분하여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상호간 비교·검토하였다. 둘째, MDIS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통계청), 지역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법무부),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행안부) 자료를 이용하여 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활동 상태, 취업자 특성 등 공급측면(supply side)의 고용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수요측면(demand side)에서 원활한 인력수급 및 효율적 고용관리 등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bottleneck)과 이를 보완 내지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지역차원에서 기존 외국인력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발굴·선정하고 그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내 외국인력 지원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field survey)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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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사 개 요

실태조사

∙이용자료

 - MDIS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통계청)

 - 2015년 지역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법무부)

 - 2015년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행안부)

문헌조사

∙ 해외 외국인력정책 사례조사

 - 공급주도적 제도(supply driven system), 

   수요주도적 제도(demand driven system)의 시행사례

 - 대상국가 :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카타르

설문조사
(survey)

∙조사대상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조사일정 : 2017.8∼9월

∙조사지역 : 충남도 전역(천안‧아산 중심으로 표본설정)

∙조사대상 : 도내 제조업체 208개소

∙조사내용 : 인력수요, 채용환경, 고용관리, 기존 정책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현장조사
(field survey)

∙조사대상 : 외국인력 지원기관 및 유관단체

∙조사일정 : 2017.10월 

∙조사지역 : 천안, 아산, 서천, 당진(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소재 시군) 

∙조사내용 :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수요, 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표 1-3] 연구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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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분석 틀

1.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연구 동향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책수립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분석의 공간적 범위가 지역단위 보다는 

국가단위에서 설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연구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등에서 주로 추진되며, 지역단위 관점에서 

다루어진 정책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동 정책영역이 국내 외국인 

노동시장 전체에 적용되므로 지역노동시장별 차별적인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차원의 외국인 

인력정책과 관련한 주된 이슈는 경제적 측면에서 ①외국인력 노동시장 구조, 

②외국인력 수요, ③외국인력 경제적 효과, ④해외 외국인력 정책 및 제도 등이다. 

최근 들어 외국인 인력의 국내 급증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인권과 복지 

등과 관련한 연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 국내연구를 연구목적, 분석대상,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의 대체적인 문제의식은 3D업종과 관련된 산업계 전반에 

걸쳐 구인란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외국인력의 유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

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 내지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이로 인해 연구목적을 외국인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제 현상에 대한 규명과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에 등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력과 

관련된 노동시장, 해외 법·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범위 내에서 다양한 제 문제들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끝으로 이러한 기존연구들의 특성상 연구 

방법론적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그리고 정책결정에 

앞서 논리적 타당성을 제공해주는 경제적 효과나 타당성 분석과 같은 실증연

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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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및 기관 연구목적 분석대상/범위 주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한국노동연구원(‵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안도출

외국인력노동
시장구조/정책

실증분석
설문조사

인력관리 체계 및 
통계정비,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

한국노동연구원(‵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외국인력수요 등

사례조사
실증분석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한국노동연구원(‵04)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분석

외국인력노동
시장구조/고용실
태/인력수요 등

실증분석
설문조사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한국노동연구원(‵04) 외국 인력제도의 국제비교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사례조사
10개 국별 법제소개 
및 다층적 비교결과 

제시

한국노동연구원(‵05)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분석

국내외 전문기술 
외국인력 제도 
및 고용구조

사례조사
설문조사

전문인력 유인확대 및 
개선방안 제시

한국노동연구원(‵11)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공급 및 

노동이동/경제적
효과 등

정량분석
설문조사

외국인력 정책과제 
도출

한국노동연구원(‵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 규명

고용허가제/독일
내 한국근로자 

실태 등
사례조사

장기적·종합적 
관리대책의 대안 제시

이규용 외(‵07)
불법체류 및 취업문제 

관점모색
불법체류 외국인 문헌조사

불법체류 원인 및 
대책 제시

한국노동연구원(‵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도출
고용관리실태/주
요국의 인력정책

사례조사
설문조사

불법취업 외국인 
관리대책 마련

울산발전연구원
(‵16)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역내 외국인력 

실태/타당성
사례조사
설문조사

동 센터설치의 정책적 
타당성 제시

현대경제연구원
(‵15)

외국인력도입 노동시장 
테스트

일자리 
대체성/사회갈등

사례조사
이민정책적 관점의 
노동시장 테스트 
도입방안 제시

한국이민학회(‵14)
국내 외국인력정책 

발전방안

국내외 
외국인인력 

정책/파급효과

사례조사
정량분석

중장기 정책의 
개선방안 제시

한국노사관계학회
(‵11)

외국인력 근로실태 및 
수요파악

근로실태/인력
수요

설문조사
외국인력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중소기업연구원
(‵08)

외국인력 수급모델 및 
고용허가제 개선

수요자만족도/서
비스평가 등

문헌조사
사례조사

외국인력도입 
적정규모 도출 등

한국경제학회(‵09) 외국인력 유치정책 모색
인구구조/해외유

치정책
문헌조사
사례조사

인력수급전망 및 
숙련수준별 도입전략 

제시 등

이민정책연구원
(‵13)

숙련기능 외국인력 
활용방안 모색

수요구조/외국인
력제도 등

문헌조사
사례조사

숙련기능인력 
직접도입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표 2-1]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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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국내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문제의식,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분

석대상, 연구방법, 그리고 주요 연구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국가단위 외국인 노동시장을 고려하는 기존 정책연구와는 달리 지역

단위 외국인력 고용 및 활용실태에 대한 규명이 미흡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기존 

정책이 지역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이른바‘정책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문제

의식을 토대로 이를 해소하거나 기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실질적 

대안모색을 주목적으로 한다.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문제의식
국가단위 효율적 수급관리/활용방안 미비 등 
다양함

지역단위 외국인력 고용 및 활용실태 규명 미흡

연구목적
(경제적 측면)국가단위 외국인력 고용 및 
활용실태조사/수급관리대책마련 등
(사회적 측면)차별 등 인권보호 및 갈등 해소 등

지역단위 외국인력 고용·활용실태 규명 
및 정책과제 도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파악 및 기존 
정책의 보완방안 제시 등

연구범위 
및 

분석대상

국가단위 외국인 노동시장/해외 주요국의 
외국인력 정책/근로실태/인력수급/경제적 
효과 등 다양

지역 내 외국인 노동시장
-고용규모 및 활용수준
-국내외 외국인력 정책 

연구방법

실증연구(empirical study) 
사례연구(case study)
현장조사(field survey)
설문조사 등
*연구자별 취사선택

현장조사(field survey)
심층면담조사(in-depth interview)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설문조사
*예산범위 내 병행추진 예정

주요 
연구내용

(국가단위)
효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인력수요구조 파악
외국인 인력관련 법제개선  
경제적 효과 검증
기타

(지역단위)
사업체 대상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채용 
및 고용관리 특성 파악
근로자 대상 취업특성 조사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 활용
 *도내 지원기관 및 단체 활용

[표 2-2] 국내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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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론적으로는 문헌 및 사례조사 이외에도 현장조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공급과 수요간 괴리를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함 다만, 외국인력 활용실태를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채용 및 고용관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취업특성

(고용 및 임금수준, 산업별·직업별  취업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용 예산의 한계로 2016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현장조사는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대상 

심층면담조사(in-depth interview)를 통해 현실 적합한 지역단위 정책의 발굴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주요 연구내용은 지역의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고용 및 활용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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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흐름 및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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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외국인 인력 정책 동향

1. 해외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2)

1) 미국

(1) 전문인력 정책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이민․관세 집행국 산하에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을 설립하여 유학생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Fulbright 사업을 통해 연간 약 8천명을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유치하

였다. 또한 졸업 후 OPT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취업비자(H-1B, 연간 최대 2만명)와 영주권 획득 가능하다. 최근 과

학기술, 수학분야 석사학위 이상과 타 분야 박사학위 이상에게는 학위취득과 

동시에 취업승인 절차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바 있다(‵11년). 

또한 배우자와 자녀까지 공립학교 입학 허용하고 있다.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서 다중 우선순위 제도를 통해 우수인력 유치하고 있

는 바,  동 제도는 취업이민 비자발급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1순위(국제적으

로 증명된 과학자, 운동선수 등)부터 5순위(10명 이상의 고용창출 투자자)까지 

퀴터 차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 시 통관 절차간소화 등의 편의 제

공, 가족 취업 허용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 유치을 위해서는 창업비자 영주

권제도를 시행(‵11.5)하여 외국인이 창업 후 미국인을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2) 해외 외국인력 정책동향은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을 발췌‧
인용하였음을 밝혀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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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숙련인력 정책

고용주가 신청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기 미숙련인력을 유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회적․계절적으로 단기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모든 

직종(간호사(3년) 제외)에서 최대 1년간만 근로가 가능하다. 또한 도입규모 최소화, 

단기 순환교체, 가족결합 금지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내국인 보호를 위해 

미숙련인력 고용 90일 전후로 같은 직급의 미국인 근로자의 해고를 금지하고 

고용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미국인 노동자 훈련비 1,500$, 국경경비

비용 2,000$ 등 총 4,320$를 부담한다. 

(3) 사회통합 정책

차별금지법 관련하여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에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평등기회위원회에서 고용분야 차별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민정책기관으로는 시민권․이민서비스청, 관세․국경보호청, 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 7개 집행기관이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주민의 모국어로 

방송하는 다문화방송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라디오, 케이블TV, 신문 등 

약 3천 여개의 Ethnic Media가 있으며, 사회통합사업으로는 영어교육프로그램

(EIE)과 온라인 기본소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호주

(1) 전문인력 정책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교육부 산하 AEI(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에서 Endravour Scholarship Program을 통해 연간 약 3천명을 유치하였다. 

유학생에게는 주당 20시간(방학 중 풀타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배우자도 

동반비자로 거주 가능하며,  저렴한 유학생 의료보험(Overseas Student Health Cove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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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 점수제(Numerical Multifactor Assessment System)를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바, 동 제도는 197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직업과 언어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며, 이외에도 자격증, 근무경력, 

연력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외국인에게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2) 미숙련인력 정책

고용주가 고용을 위해 해외 근로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요청하는 고용주

추천제를 통해 미숙련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동 제도는 고용주가 해당 해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하는 고용주추천제(ENS)와 인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인력을 공급하는 지역후원이민제(RSMS)로 구분한다. 또한 일정기간 채용공고를 

하는 노동시장 테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사회통합 정책

차별금지법으로 1975년 인종차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민정책기관으로는 

이민․시민권부(DIC)에서 매년 5월 비자발급 건수 결정 등을 포함한 이민계획수준

(Migration planning level)을 마련하였다. 다문화방송으로 공영방송 SBS(Special 

Broading Service)와 지역내 커뮤니티 방송, 호주 원주민 방송 등이 운영 중이며, 

TV 2개 채널, 라디오 2개 채널에서 68개 언어로 방송 제공하고 있다. 사회통합

사업으로 이민․시민권부(DIC)에서 호주다문화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양성 호주

(Diverse Australia)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사업으로 연간 400~800시간의 

무료 언어훈련을 제공하고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통역․번역서비스(TIS)를 전화와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착지원사업으로 ‵04년부터 청년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 교육훈련과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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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 일

(1) 전문인력 정책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독일학술교류처(DAAD) 주도로 유학생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아데나워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6천명을 

유치하며,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입주를 보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졸업 전에 

취업을 해야 체류가 가능했으나 취업을 위한 체류비자를 연장(1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 EU 블루카드제도를 시행하는데 동 

제도는 EU국가간 자유로운 이동과 취업 외에 제3국(역외국) 우수인력의 EU 

역내 진입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연봉, 경력 등 우수인력 자격요건 있음).

(2) 미숙련인력 정책

고용허가는 연방노동청이, 인력정책의 집행은 주정부에서 관할하는데 13개 

동유럽 국가들과 쌍무협정을 맺어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고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일정기간 채용공고를 해야 하는 

노동시장 테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주에게 외국인력 1인당 매월 

75유로의 고용허가수수료 징수하고 있다.

(3) 사회통합 정책

차별금지법으로‘평등대우법’을 제정(‵06년)하여 운영 중이며, 이민정책기관

으로는 내무부 소속 연방이민난민청과 사회통합자문위원회가 있다. 사회통합

사업으로 사회통합코스(Integration Course, 630시간)를 의무화하여 독일어, 문화 

역사 수업을 제공하고 수업료를 일부 보조한다(시간당 2.05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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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1) 전문인력 정책

유학생 유치를 위해 외교부와 고등교육부 산하 Campus France(Agency) 에서 

연간 약 만 명 규모의 정부초청장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관련하여 생활비, 기숙사, 

등록금, 비자발급비용 등을 지원하며, 취업을 위해 6개월간의 임시체류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서는 능력과 재능 체류허가증 신설(‵06년), 

비EU국가의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한‘EU 블루카드’를 도입하였으며, 동 허가증은 

프랑스 경제발전과 국제적 지위향상에 기여가 예상되는 전문인력 체류허가증을 

지칭한다.  또한 별도의 입국 전용창구를 제공하고 가족 동반이 허용되며, 프랑스는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보다는 까다로운 체류 조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소극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미숙련인력 정책

노동허가제를 통해 도입하며 최근에는 미숙련인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류권 축소, 추방 등 선별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동 제도는 기업의 노동

수요와 노동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2만명에게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고용주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공고를 하는 등 내국인 고용을 위해 충분히 노력

했음을 증명해야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다.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30종류의 직종은 노동시장테스트를 면제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봉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외국인 고용세 징수하고 있다. 

(3) 사회통합 정책

차별금지법으로 ‵08년 외국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이민정책

기관으로는 프랑스 내무부 소속의 이민청(OFII)이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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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사업으로는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수용․통합계약(CAI)을 

프랑스 정부와 맺어야 한다. 동 계약은 이민자는 프랑스법을 준수하고 공화국

이념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정부는 개인의 인권과 언어교육을 

보장하도록 하는‘상호의무’제도이다. 

5) 일 본

(1) 전문인력 정책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독립행정법인인 

JASSO(사업)에서 연간 4~6천명 규모를 유치하였다(‵11년 4,154명, ‵10년 5,980명). 

국비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항공료, 수업비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정착 

일시금, 국내 연구비, 교통비, 의료비 보조금, 기숙사비까지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폐지하였다. 현재, 10만명 수준인 유학생을 2020년까지 30만명으로 늘이겠다는 

유학생 30만명 계획 발표하였다(‵11).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서 ‵12. 5. 7일부터 

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학술연구, 고도기술, 경영·관리 분야에서 학력, 

경력, 연령, 실적, 일본어능력 등에 점수를 부여하고 그 합계가 일정점수 이상인 

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영주허가에 필요한 체류기간을 5년

으로 단축(통상 10년)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고 가사

노동인의 대동과 고용 역시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 미숙련인력 정책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미숙련 인력을 도입하고 있는데 동 제도를 통해 66직종 

121직무(농업, 어업, 건설, 기계금속, 식품제조 분야 등)에 실습인력을 도입하며 

총 기능실습생수는 17만명 수준이다(중국인이 약 79%차지). 이 때 특정한 비용

편익분석은 하지 않고 있으며, 법이 정한 연수취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경기

상황과 기업의 수요에 따라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제도 등 미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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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에 대한 초과수요를 막고 내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3) 사회통합 정책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노동기준법

에서 국적에 의한 노동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후생성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지침에 따라 공공직업안정기관인 헬로워크에서 부당해고방지, 재취업 

등의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민정책기관으로 총괄정부기관은 없으나 총

무성, 문부과학성 등 각 부처에서 지자체와 협업으로 각각의 소관분야 시책을 

추진 중이다. 사회통합사업으로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사회통합을 위해 특

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 

6) UAE 

(1) 전문인력 정책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자국민의 능력 개발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외국 유명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세금면제, 부지무상제공 등을 

통해 미시간대 등 해외 우수대학 20여개를 유치한 바 있다. 우수인력 도입관

해서는 국가 차원의 우수인력 도입정책은 없으며,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서 

Free Zone을 설치하여 외국기업 진출 시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 미숙련인력 정책

고용허가제와 스폰서(sponsor)제도를 통해 미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회사 또는 UAE 국적의 개인으로부터 스폰서십이 없는 경우 현지 취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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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 등을 수행을 위해 최소 2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규모만큼의 단체입국비자(block visa)을 발급하고 있는데 총 체

류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최대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06.6). 최근 

민간기업에 UAE 자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인원의 내국민 고용을 

의무화(Emiritization)하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 바, 고용인에게 자국인의 최소 

고용비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은행의 경우는 타 산업에 비해 훨씬 높은 

자국민고용쿼터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년에 한번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왕복항공료를 지급하며 이는 외국인력의 가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

기 위한 목적이다. 

(3) 사회통합 정책

차별금지법은 없으나 연방노동법(Federal Labor Law)을 외국인에게도 공평

하게 적용하고 29-point plan 실시하고 있다. 동 플랜은 민간영역에서 자발적

인 차별금지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업에게 일정 점수를 주어 29점에 도달하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민정

책기관으로는 내무부 이민국에서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사업

으로 아랍문화로 동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7) 카타르

(1) 전문인력 정책

유학생 유치를 위해 걸프만 GCC 국가와 국가 간 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해당 국가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인력 도입

관련 정부차원의 우수인력 도입정책은 없으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우수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있다.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 카타르과학기술단지(QSTP) 입주기

업에게는 세금면제, 외국인 인력채용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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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숙련인력 정책

국가별 쿼터를 감안한 고용허가제와 스폰서제도를 통해 미숙련인력을 도입

하며 최근에는 자국민들의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다. 

(3) 사회통합 정책

차별금지법은 없으나 카타르 노동법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상설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가 외국인을 

포함한 카타르 내 인권문제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민정책기관으로는 카타르 

노동부에서 관련업무를 주관하며 사회통합사업으로는 국제학교 운영 외에 특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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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외국인 인력정책 종합 및 시사점

1) 정책동향 종합

(1) 유학생 정책

유학생정책으로 중동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UAE와 카타르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학비, 기숙사,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유학생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공립학교 입학, 동반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유학생에게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고, 호주는 유학기간 중에도 주당 

20시간(방학에는 풀타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일정기간의 체류를 허용하지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혜택은 부족한 편이다. UAE와 카타르는 GCC내 학생교류나 외국 유명대학 유치를 

통해 우수 외국인재를 간접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GCC(걸프협력이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으로 구성된다.  

(2) 우수인력정책

우수인력정책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UAE와 카

타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수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은 포인트제도를 통해 입국 시부터 우수인력을 선별하여 이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미국은 포인트제도와 유사한 다중 우선순위제도를 

통해 순위에 따라 쿼터 차등적용하고 있다. 포인트 제도는 연령, 학력, 자격증 

등으로 매겨진 점수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높은 등급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개방적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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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가진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12.5). 독일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비EU국가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EU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 제도는 EU국가간 자유로운 이동과 취업 외에 제3국

(역외국) 우수인력의 EU 역내 진입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연봉, 경력 등 우수

인력 자격요건 있음).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가족의 동반입국과 취업을 

허용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출입국시 전용창구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3) 미숙련 인력정책 

미숙련인력정책으로 주요 7개국 모두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통해 미숙

련인력의 취업직종과 쿼터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부족한 노동력을 미숙

련 외국인력의 단기활용을 통해 충당했던 UAE와 카타르도 최근 내국민 고용

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를 시

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고용부담금, 독일은 고용허가수수료, 프랑스는 외국인 

고용세를 징수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초과수요를 방지하고 있다. 

(4) 사회통합사업 

사회통합사업으로 일본과 중동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 기본소양, 역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인종,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행위로

부터 외국인력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 UAE, 카타르의 경우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외국인력에게 자국의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문화방송을 위해 호주는 공영방송으로 정부가 다문화방송을 운영하나 

다른 나라들은 이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의 모국어로 제작되어 정보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송이다. 



24

2) 정책적 시사점

첫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 

전문인력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격, 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맞춤형 인재의 유입을 고려해야한다.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 

시 서류 간소화, 별도창구 마련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가족의 국내 취업절차를 손쉽게 하는 등 가족과 동반하여 국내에 거

주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장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학생의 절대 비중을 늘리고 졸업 후 국내 취업의 적극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수의 미숙련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 마련해야한다. 산업 분야별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적정 도입규모를 도출해야 한다. 

내국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 내국인 고용노력을 제도화한 노동

시장테스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하며,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통해 내․외국인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 강화해야한다. 즉,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언어․직업 교육의 실시를 고려해야하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력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내․외국인간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Ethnic Media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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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비교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2012.

구분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카타르

인력정책 전반 “적극적인 전문인력 유치와 체계적인 미숙련인력 관리(유입억제)”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도모

전문인력

유학생

-풀브라이트에서
연간 약 8천명 유치
-학위취득과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신설(‘11년)

-Endravour 
Scholarship 
Program에서 연간 
약 3천명 유치
-저렴한 의료보험, 
장학금 등 제공

-아데나워 프로그램
을 통해 연간 
약 6천명 유치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입주보장

-Campus France
(Agency)를 통해
연간 약 만명 유치
-생활비, 기숙사, 
등록금, 비자발급
비용 지원

-JASSO(독립행정
법인)에서 연간 
4~6천명 유치
-장학금, 항공료,
수업비 지원

-미시간대 등 외국 
유명대학 유치

-GCC 국가간 
학생 교류프로그램 
운영

우수인력

-입국비자 발급시
다중 우선순위 제도
-출입국시 절차간소화, 
정주와 가족취업 허용

-기술이민 등에
점수제 적용

-EU블루카드제도
도입

-EU블루카드제도도입
-별도의 입국전용
창구를 제공하고 
가족동반 허용

-입국비자 발급시
점수제 도입(‘12)
-배우자와 자녀의
입국과 체류 허용

-개별기업차원에서
우수인력 채용

-개별기업차원에서
우수인력 채용

미숙련인력
-고용허가제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고용주 추천제
(고용허가제와 유사)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고용허가제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노동허가제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30개
직종은 면제)

-기능실습제도
-노동시장테스트
없음

-고용허가제, 
스폰서제도
-외국인 고용시
내국인 고용 의무화
추진 중 

-고용허가제, 
스폰서제도
-외국인 고용시
내국인 고용 의무화
추진 중 

사회통합

차별금지 -민권법(1964) -인종차별법(1975) -평등대우법(2006)
-외국인차별금지법
(2008)

-노동기준법 -연방노동법 -노동법

정책기관
-국토안보부와 
산하 7개 집행기관

-이민․시민권부
(DIC)

-연방이민난민청
(BAMP),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내무부 소속 이민청
(OFII)

-각 부처와 지자체 -내무부 이민국 -노동부

사회통합
사업

-영어교육프로그램
(EIE) 제공 
-온라인으로 미국생활 
기본소양정보 제공

-“다양성 호주”
프로그램
-무료 언어훈련, 
직업교육 

- 사 회 통 합 코 스 에 서 
독일어 교육 등 수행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프랑스 정부는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과 
수용․통합계약을 맺어 
사회통합 유도

-특별한 정책 없음 -특별한 정책 없음 -특별한 정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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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

1) 정부 정책동향

(1) 외국인 인력정책 동향

국내에서 외국인력은 숙련수준을 기준으로 인력대상을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력정책 역시 저숙련 외국인력정책과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으로 크게 구분되어 추진되어 왔다. 저숙련 외국인력정

책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중소제조 및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순 기능

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1991년 11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동 제도는 해외투자기업이 현지법인을 통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인력이 중견기업 이상의 해외투자

기업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인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외국인 연수생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외국인력정책의 핵심제도로 활용되었으나 2007년 1월 고용허가제로 통합

되었다. 다만, 산업연수생은 도입규모가 제한적이서 중소기업의 인력란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워 2004년 4월 해당 연수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취업이 가능한 

연수취업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동 제도의 허용업종은 중소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만 제한되어 

서비스업의 경우 불법취업이 만연한 탓에 서비스 분야의 인력란에 대응하고자 

2002년 12월 외국국적 동포 대상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상기의 제도를 통한 제한적인 인력도입이 국내 인력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불법취업문제를 양산하는 등 다양한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3년 8월‘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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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법·제도 주요내용

1991.11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현지 근로자 능력
향상 차원의 기술연수

1993.11 산업연수생제도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를 국내 3D업종 연수
-고용허가제로 통합(2007.1)

2000.4 연수취업제
산업연수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취업 가능
 -연수1년 + 취업2년 

2002.12 취업관리제
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 대상 취업활동허용
 -고용허가제에 흡수·통합(2004)

2003.8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
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2004.8 고용허가제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보장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 고용불가 입증할 
경우 1년 이내 고용허가(최대 3년 미만
으로 갱신가능)

2007.3 방문취업제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동포가 국내 연고자 
없이 자유왕래하며 취업가능
-고용허가제 특례법으로 시행

2009.9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제 기존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국내취업 가능

2010.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변경 허용

2012.7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
사업주의 요청에 의거 출국 후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음

2011.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자진귀국 
유도 및 영세기업의 숙련인력 계속사용 
지원(2017년 현재, 잠정보류)

[표 3-2] 국내 외국인력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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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기술 인력정책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다음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전문인력의 비자유형은 E계열 중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

(E-7)이 이에 해당한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체류자격별로 상이

하나, 대체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술흥행(E-6)와 회화지도(E-2)는 각각 체류기간 상한이 6개월, 1년이며 나머지는 

모두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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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류자격 해당자 및 취업활동 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부여시)

교수
(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
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년

연구
(E-3)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
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6개월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표 3-3] 전문기술인력의 체류자격별 취업활동 범위와 체류기간

자료 : 출입국관리정책론(법무부) 및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유길상 외).



30

(2) 국내 외국인력제도

① 고용허가제

국내 생산직 인력에 대한 구인란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요구 증대됨에 

따라 그간 추진되던 관련제도가 2004년 8월 현행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

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

허가제는 순수외국인 대상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허가

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된다.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2015년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

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이다.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총 5개 업종이다.  

2017년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허용업종이 사실상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 허용된 업종은 중소제조업(근로

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만톤 미만), 건설

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이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국적의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 허용된 업종은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9개 업종), 중소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

산업, 어업(20만톤 미만), 건설업이다.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도입허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비전문 

취업(E-9)은 인력 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 시험합격자이며, 방문취업(H-2)은 

연고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 시험, 전산추첨)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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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https://www.eps.go.kr/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 가능)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
비
스
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3823)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산동물도매업(46205)
-기타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도매업(46209)
-가정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기타상품 전문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육상여객 운송업(492)
-호텔업(55111)
-여관업(55112)
-일반음식점업(5611)
-기타 음식점업(5619)
-사업시설 및 유지관리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752)
-사회복지서비스업(87)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세탁업(96911)
-개인 간병인(96993)
-가구내 고용활동(97)

-냉장냉동창고업(52102)
-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4679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59201)

-좌동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좌동

농축
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014)

-좌동

[표 3-4] 외국인력 허용업종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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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체류(취업기간)

‣3년
 -비전문취업비자(E-9)으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공용 가능

대상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

취업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
(E-9)로 입국→취업교육→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으로 입국→취업교육→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구직
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사업장 변경 무제한

사업자의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고용지원센터(고용
허가신청)→고용허가서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내국인구인노력→고용센터에 특례고
용 가능확인서 발급→근로계약→근무
시작 및 근로개시신고
 *근로개시 신고 필요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상한설정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표 3-5]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

자료 : http://eps.hrdkorea.or.kr.

②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 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사업장 변경사유로는 첫째, 사용자가 정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이다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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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이다.  

셋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다(대통령령에“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사업장 변경횟수는 다음과 같은 바,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

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출입

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있다. 사업주는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

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③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

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이다('12.7.2. 시행). 사업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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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해야 하며, 셋째,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이 주요 요건이다. 

한편, 주요혜택으로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

시험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3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성실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1년 10개월간 허용

하고 있다. 

④ 특별한국어 시험 재취업제도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영세 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이

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로 한정한다. 다만, ‵10. 1. 1. 이후 체류

기간 만료일 전에 자진 귀국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일반 한국어시험에서 적용

되는 연령제한(40세 미만) 등 각종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내용 대상

국가는 '11.12월 베트남, 태국 등에 시범 도입 후 ‵15년 부터 전 송출국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입국을 위해서는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신규입국자

와 동일하게 구직 신청 및 사업주 알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국 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는 출국 전 사업장에 우선 알선하여 신속한 입국을 지

원하고 있다(지정알선).  사업주와 외국인 모두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정알선을 통한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2017년 특이사항으로 재입국쿼터 13

천명 중, 성실재입국 요건 충족자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특별한국어시험을 시

행하지 않고 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외고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나, 특

별한국어시험은 성실근로자 수에 따라 입국 인원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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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하여 중소기

업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의 원활함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

원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주요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직장 문화, 직장 윤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

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생활ㆍ법률 및 직업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외국지원센터는 전국에 8개소의 거점

센터와 29개소의 소지역센터가 소재하는 바, 충남의 경우, 거점센터와 소지역

센터는 각각 천안과 아산에 소재한다.

⑥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

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를 통합하였다(One Call Total서비스 제공). 이 때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모두 해당되며 지원내용은 고용체류 

지원 업무관련 민원 상담과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5개국이다. 

상담시간은 연중무휴이며,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Call Back)제도를 운영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

에 필요한 각종 행정·생활기본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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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도 정책동향

(1) 외국인력정책 동향

충남도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주거

제공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총 4개 사업을 시행 중이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등 지원기관 운영이 

핵심사업이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경우, 천안, 아산, 서천, 당진 4개 지역에 

기 개소하였거나 예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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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 4,500천원(도비 100%)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사업내용 : 지원센터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종사자 교육을 통
한 지원서비스 질적제고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사업비 : 150,000천원(도비 100%)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사업내용 : 사업장 폐쇄, 임금체불, 산재, 폭력 등의 인권침해 및 실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재취업 전 숙식 제공(1개월) 및 구직지원, 사회적
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간 : 2018년 말(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위탁선정 심사)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사업비 : 1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운영주체 : 아산시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여성근로자
-사업내용 : 주거시설 임대운영(주공 2단지 아파트 101동 402호)

외국인근로자 
상담활동지원

-사업비 : 220,000천원(도비 30%, 시군비70%)
-운영주체 : 천안, 아산, 서천, 당진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비 지원(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표 3-6] 충남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현황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7).

사업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과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은 도비 100%사업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지원사업은 도와 해당시군간 매칭사업이다. 

운영주체 기준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과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은 도 주관사업이며,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지원사업은 해당시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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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남도 외국인력 지원사업 :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

2017년 현재,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정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인력으로 7명, 교육운영인력 4명이 관련업무 수행중이다. 총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532,625천원 수준이며, 주요 지원사업은 상담, 교육, 문화, 특성화사업 

등이다.  

[표 3-7]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 조직현황 

센터명
인원

센터장
상담 교육운영

정원 현원 팀장 과장 상담원 팀장 과장 대리

천안외국
인력지원센터

13 12 1 1 1 6(5) 1 1 2

* 결혼이민자(F-5 3명, 귀화 2명), 현지어상담원(한국인 1명), (  )내는 현재인원

자료 :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http://www.cfwc.or.kr/).

 [표 3-8] 외국인력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상담

 •신속한 전화 상담과 전문적인 내방 상담

 •농축산·어업 및 원거리 소외지역을 위한 방문상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원 교육

교육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직장문화, 직장윤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교육

 •귀국지원 통합서비스

 •교육강사 교육

문화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 마련

특성화  •생활‧법률 및 무료진료, 체육활동, 이미용 등



39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사업은 ①사업장 내 애로갈등, 

②사업장 변경관련 애로, ③일상생활 고충, ④질병/부상/사망, ⑤귀국관련 고충, 

⑥언어소통문제, ⑦행정신고 업무지원 등 7개 분야에서 5개국 언어로 이루어

지고 있다. 교육사업은 ①한국어, ②정보화, ③생활법률, ④귀국의식, ⑤산업안전 

등 5개 분야이며, 이 중 귀국의식교육과 관련하여 체류 및 귀국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사업은 한국 및 외국문화 소개를 통해 한국생활 적응과 

다문화적 감수성 배양을 위해 외국인 축제개최, 한국문화탐방,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특성화 사업은 보건위생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 각종 범죄

예방,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교통안전교육, 무료진료, 음악교실,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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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충남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및 고용실태

1.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국내 외국인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 15세 이상 외국인(생산가능인구)은 2012년 1,114천명에서 

2016년 1,425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3%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7.5%, 대전‧충남‧충북 7.2%, 부산‧울산‧경남 6.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6.3%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만 15세 이상 

외국인은 총 1,425천명으로 이 중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539천명으로 

전국대비 37.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385천명(27.0%), 부산‧울산‧경남 164천명

(11.5%)등의 순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15세 이상 

외국인의 64.9%인 925천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1%인 500천명 

수준이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만 15세 이상 외국인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과 광주‧전남‧전북지역이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전국대비 만 15세 이상 

외국인 비중이 변함없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2016년 현재, 만 15세 이상 외국인은 총 132천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중추이를 보면 2012년 9.0%에서 2016년 9.3%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외국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00천명에서 2016년 132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7.2%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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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지역별 생산가능인구(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평균증가율

(‵12∼‵16)15세 이상 비중 15세 이상 비중

전국 1,114 100.0 1,425 100.0 6.3

수도권 731 65.6 925 64.9 6.1

서울 327 29.4 385 27.0 4.2

경기ㆍ인천 404 36.3 539 37.8 7.5

비수도권 383 34.4 500 35.1 6.9

부산ㆍ울산ㆍ경남 128 11.5 164 11.5 6.4

대전ㆍ충남ㆍ충북 100 9.0 132 9.3 7.2

대구ㆍ경북 66 5.9 84 5.9 6.2

광주ㆍ전남ㆍ전북 66 5.9 83 5.8 5.9

강원ㆍ제주 23 2.1 36 2.5 11.9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국내 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활동인구

(외국인)는 2012년 824천명에서 2016년 1,005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전‧충남‧충북 6.6%, 경기‧인천 6.2%, 광주‧전남‧전북 

5.7%, 부산‧울산‧경남 5.5%등의 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5.1%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대구‧경북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총 1,005천명으로 이 중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409천명으로 전국대비 40.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240천명(23.9%), 

부산‧울산‧경남 125천명(12.4%)등의 순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

지역에 경제활동인구(외국인)의 64.6%인 649천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4%인 356천명 수준이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과 대구‧경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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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나머지 지역은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72천명

에서 2016년 93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6%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총 93천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 기간 중 전국대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비중은 2012년 8.7%에서 

2016년 9.3%로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지역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평균증가율　

(‵12∼‵16)경제활동인* 　비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국 824 100.0 1,005 100.0 5.1

수도권 543 65.9 649 64.6 4.6

서울 222 26.9 240 23.9 2.0

경기ㆍ인천 321 39.0 409 40.7 6.2

비수도권 282 34.2 356 35.4 6.0

부산ㆍ울산ㆍ경남 101 12.3 125 12.4 5.5

대전ㆍ충남ㆍ충북 72 8.7 93 9.3 6.6

대구ㆍ경북 49 5.9 57 5.7 3.9

광주ㆍ전남ㆍ전북 44 5.3 55 5.5 5.7

강원ㆍ제주 15 1.8 26 2.6 14.7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2012년 791천명에서 2016년 962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5.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전‧충남‧충북 6.8%, 경기‧인천 6.0%, 부산‧울산‧경남 5.1%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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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5.0%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대구‧경북, 광주‧
전남‧전북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외국인 취

업자는 총 962천명으로 이 중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392천명으로 전국대비 

40.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226천명(23.5%), 부산‧울산‧경남 122천명

(12.7%)등의 순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외국인 취업

자의 64.2%인 618천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9%인 345천명 수준이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과 대구‧
경북지역이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변함없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외국인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70천명에서 2016년 91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8%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총 91천명으로 전국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 기간 중 전국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2012년 8.8%에서 2016년 

9.5%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지역별 취업자(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평균증가율　

(‵12∼‵16)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국 791 100.0 962 100.0 5.0

수도권 514 65.0 618 64.2 4.7

서울 204 25.8 226 23.5 2.6

경기ㆍ인천 311 39.3 392 40.7 6.0

비수도권 277 35.0 345 35.9 5.6

부산ㆍ울산ㆍ경남 100 12.6 122 12.7 5.1

대전ㆍ충남ㆍ충북 70 8.8 91 9.5 6.8

대구ㆍ경북 49 6.2 55 5.7 2.9

광주ㆍ전남ㆍ전북 43 5.4 52 5.4 4.9

강원ㆍ제주 15 1.9 25 2.6 13.6

  *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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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290천명에서 

2016년 420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9.7%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의 연평균 증가율이 12.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12.1%등의 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9.7%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강원‧제주는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총 420천명으로 이 중 

서울이 가장 많은 145천명으로 전국대비 34.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131천명(31.2%),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충남‧충북 모두 39천명(9.3%)등의 순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비경제활동인구(외국인)의 65.7%인 

276천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4.3%인 144천명 수준이다. 한편,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외국인)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전북, 강원‧제주지역이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변함없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평균증가율　

(‵12∼‵16)비경제활동인
구*

　비중
비경제활동인

구
비중

전국 290 100.0 420 100.0 9.7

수도권 188 64.8 276 65.7 10.1

서울 105 36.2 145 34.5 8.4

경기ㆍ인천 83 28.6 131 31.2 12.1

비수도권 102 35.2 144 34.3 9.0

부산ㆍ울산ㆍ경남 27 9.3 39 9.3 9.6

대전ㆍ충남ㆍ충북 28 9.7 39 9.3 8.6

대구ㆍ경북 17 5.9 27 6.4 12.3

광주ㆍ전남ㆍ전북 22 7.6 28 6.7 6.2

강원ㆍ제주 8 2.8 11 2.6 8.3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놓인 자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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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28천명에서 2016년 39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8.6%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총 39천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 기간 중 전국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외국인)비중은 2012년 9.7%에서 2016년 9.3%로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년 기간 중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하락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실업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74.0%에서 2016년 70.5%로 동 기간 중 3.5%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동 기간 

중 71.0%에서 67.6%로 3.4%p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4.0%에서 4.3%로 0.3%p 

상승하였다. 

우선 경제활동참가율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76.4%이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75.8%, 강원‧제주 70.2%등의 순이다. 2012∼2016년 기간 중 강원‧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 3.5p%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특히, 2016년 현재 수도권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수도권보다 낮은 가운데 비

수도권 지역이 2012∼2016년 기간 중 2.2%p 하락한 것에 비해 수도권은 상대

적으로 더 큰 4.1%p 하락하였다. 한편,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2012년 72.0%에서 

2016년 70.6%로 1.4p%하락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현재,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74.1%이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72.7%, 

강원‧제주 68.8%등의 순이다. 2012∼2016년 기간 중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인천,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의 고용률은 전국평균 3.4p%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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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6년 현재 수도권의 고용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은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2012∼2016년 기간 중 3.4%p 하락한 것에 비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 큰 3.6%p 하락하였다. 한편,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2012년 72.0%에서 2016년 

70.6%로 1.2p%하락하였다. 

[표 4-5]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외국인) 현황

(단위: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량

(‵12∼‵16)

고용률**
증감량

(‵12∼‵16)

실업률***
증감량

(‵12∼‵16)
2012 2016 2012 2016 2012 2016

전국 74.0 70.5 3.5 71.0 67.6 -3.4 4.0 4.3 0.3

수도권 74.3 70.2 -4.1 70.4 66.8 -3.6 5.3 4.8 -0.6

서울 67.9 62.3 -5.6 62.3 58.6 -3.7 8.1 5.8 -2.3

경기ㆍ인천 79.4 75.8 -3.6 77.0 72.7 -4.3 3.1 4.2 1.0

비수도권 73.5 71.3 -2.2 72.3 68.9 -3.4 1.8 3.1 1.3

부산ㆍ울산ㆍ경남 78.7 76.4 -2.3 77.8 74.1 -3.7 1.0 2.4 1.4

대전ㆍ충남ㆍ충북 72.0 70.6 -1.4 69.8 68.6 -1.2 2.8 2.2 -0.6

대구ㆍ경북 74.6 67.8 -6.8 73.8 65.1 -8.7 0.0 3.5 3.5

광주ㆍ전남ㆍ전북 67.1 66.0 -1.1 66.0 63.2 -2.8 2.3 5.5 -3.2

강원ㆍ제주 65.9 70.7 4.8 65.7 68.8 3.1 0.0 3.8 3.8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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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실업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현재,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5.8%이며, 다음으로 광주‧전남‧전북 5.5%, 경기‧인천 

4.2%, 강원‧제주 3.8%등의 순이다. 2012∼2016년 기간 중 서울,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 ‧전북은 실업률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동 기간 중 서울,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의 

실업률은 전국 대비 개선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현재 수도권의 실업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2012∼2016년 기간 중 1.3%p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6p%p 하락하였다. 

한편,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2012년 2.8%에서 2016년 2.2%로 0.6p%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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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고용동향

1) 취업가능 체류자격별 현황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E-7),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

(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 총 16개 비자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 현재,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은 총 897,545명이며, 

체류자격별로는 다음과 같다. 방문취업(H-2)은 총 취업활동 가능자 대비 31.5%에 

해당하는 282,995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비전문 취업(E-9) 271,310명

(30.2%), 영주(F-5) 123,033명(13.7%), 결혼이민(F-6) 118,879명(13.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 취업(E-9) 및 방문취업(H-2)은 전체 

대비 61.8%에 해당하는 554,305명에 달한다.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하지 않고 

취업활동 가능한 외국인은 전체 대비 38.2%에 해당하는 343,240명이다. 2015년 

현재, 충남도 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자는 총 46,690명이며, 체류자격별로는 

다음과 같다. 

비전문 취업(E-9)은 총 취업활동 가능자 대비 41.3%에 해당하는 19,305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방문취업(H-2) 13,577명(29.1%), 결혼이민(F-6) 6,318명

(13.5%), 영주(F-5) 3,844명(8.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 취업(E-9) 및 방문취업(H-2)은 전체 대비 70.4%에 해당하는 32,882명에 

달한다. 한편, 고용허가제를 통하지 않고 취업활동 가능한 외국인은 전체 대비 

29.6%에 해당하는 13,808명이며, 전문직업(E-5)비자 발급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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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15년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608,116명으로 이 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228,836명으로 전국대비 37.6%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116,817명(19.2%), 

경남 52,135명(8.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전국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 동향
(단위: 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구분
2013 2015 연평균 증가율

(‵13∼‵15)외국인근로자 비중 외국인근로자 비중

합계 520,906 100.0 608,116 100.0 8.0

서울 116,113 22.3 116,817 19.2 0.3

부산 15,938 3.1 17,299 2.8 4.2

대구 10,639 2.0 12,348 2.0 7.7

인천 26,399 5.1 30,189 5.0 6.9

광주 6,345 1.2 7,538 1.2 9.0

대전 3,641 0.7 3,759 0.6 1.6

울산 10,829 2.1 13,779 2.3 12.8

세종 1,650 0.3 1,771 0.3 3.6

경기 187,392 36.0 228,836 37.6 10.5

강원 5,031 1.0 5,893 1.0 8.2

충북 14,602 2.8 19,371 3.2 15.2

충남 28,510 5.5 35,351 5.8 11.4

전북 9,364 1.8 11,389 1.9 10.3

전남 12,375 2.4 15,974 2.6 13.6

경북 23,475 4.5 29,530 4.9 12.2

경남 44,142 8.5 52,135 8.6 8.7

제주 4,461 0.9 6,137 1.0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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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근로자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520,906명에서 2015년 

608,116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8.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충북 15.2%, 

전남 13.6%, 울산 12.8%, 경북 12.2%, 충남 11.4%, 경기 10.5%, 전북 10.3%, 광주 

9.0%, 경남 8.7%, 강원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8.0%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등 6개 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국내 지자체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지역이다. 반면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이며, 대구, 광주, 세종, 

강원지역의 비중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충남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동향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연평균 증가율

(‵13∼‵15)외국인근로자 비중 외국인근로자 비중

합계 28,510 100.0  35,351 100.0  11.4

천안시 9,024 31.7  11,015 31.2  10.5

공주시 447 1.6  654 1.9  21.0

보령시 1,293 4.5  1,780 5.0  17.3

아산시 7,461 26.2  9,247 26.2  11.3

서산시 1,411 4.9  1,564 4.4  5.3

논산시 2,036 7.1  2,127 6.0  2.2

계룡시 56 0.2  66 0.2  8.6

당진시 2,773 9.7  3,606 10.2  14.0

금산군 494 1.7  639 1.8  13.7

부여군 398 1.4  543 1.5  16.8

서천군 643 2.3  822 2.3  13.1

청양군 229 0.8  259 0.7  6.3

홍성군 756 2.7  1,137 3.2  22.6

예산군 910 3.2  1,130 3.2  11.4

태안군 579 2.0  762 2.2  14.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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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의 경우 2015년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35,351명이며, 이 중 

천안지역이 가장 많은 11,015명으로 충남대비 31.2%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아산 

9,247명(26.2%), 당진시 3,606명(10.2%), 논산 2,127명(6.0%), 보령 1,780명(5.0%), 

서산 1,564(4.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집적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권 지역에 도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1.9%인 25,432명이 거주

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28,510명에서 

2015년 35,351명으로 동 기준 중 연평균 11.4%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군별로는 

홍성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공주 21.0%, 

보령 17.3%, 부여 16.8%, 태안 14.7%, 금산 13.7%, 서천 13.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도내 평균인 11.4%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천안,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청양은 도내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이다(예산군은 도내 평균과 동일함). 

동 기간 중 도내 지자체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천안, 서산, 

논산, 청양지역이다. 반면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공주, 보령, 당진, 금산, 부여, 

홍성, 태안지역이며, 아산, 계룡, 서천, 예산지역의 비중은 동 기간 중 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대륙‧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륙별로는 동북아

시아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49.3%인 300,08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188,367명(31.0%), 남부아시아 63,148명(10.4%), 중앙아시아 31,934명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44.2%인 268,55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55,092명(9.1%), 인도네시아 

36,249명(6.0%), 캄보디아 30,680명(5.0%), 필리핀 27,627명(4.5%), 태국 23,158명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의 대륙‧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륙별로는 

동북아시아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9.2%인 13,87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13,560명(38.4%), 남부아시아 4,275명(12.1%), 중앙아시아 2,752명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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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인 12,252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3,738명(10.6%), 캄보디아 

3,279명(9.3%), 인도네시아 2,638명(7.5%), 태국 1,821명(5.2%)등의 순이다. 특히, 

전체 중국(한국계)근로자의 88.4%인 10,828명이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5
5

[표
 4
-1
0]
 국

내
 시

도
‧국가

별
 외

국
인

 근
로

자
 현

황
(2
01
5)
  
 

[단
위
 :

 명
]

자
료

 :
 행

정
안

전
부

, 
지

방
자

치
단

체
 외

국
인

 주
민

현
황

, 
20

16
. 

구
분

합
계

동
북

아
N

or
th

-
ea

st
A

si
a

동
남

아
시

아
S

ou
th

-
ea

st
A

si
a

남
부

아
시

아
중

앙
아

시
아

미
국

러
시

아
기

타
소

계
중

국
중

국
(한

국
계

)
대

만
일

본
몽

골
소

계
베

트
남

필
리

핀
태

국
인

도
네

시
아

캄
보

디
아

미
얀

마
말

레
이

시
아

기
타

합
계

60
8,
11

6
30

0,
08

8
21

,6
49

26
8,

55
8

24
3

1,
59

4
8,

04
4

18
8,

36
7

55
,0

92
27

,6
27

23
,1

58
36

,2
49

30
,6

80
13

,8
55

22
1

1,
48

5
63

,1
48

31
,9

34
12

,0
83

81
8

11
,6

78

비
중

10
0.

0
49

.3
3.

6
44

.2
0.

0
0.

3
1.

3
31

.0
9.

1
4.

5
3.

8
6.

0
5.

0
2.

3
0.

0
0.

2
10

.4
5.

3
2.

0
0.

1
1.

9

서
울

11
6,
81

7
10

3,
30

0
4,

19
5

97
,9

47
15

1
53

2
47

5
3,

77
2

1,
10

9
1,

25
8

48
6

25
2

25
3

13
3

14
1

14
0

1,
41

4
83

1
3,

60
6

15
1

3,
74

3

부
산

17
,2

99
3,

86
1

1,
30

5
2,

30
5

7
96

14
8

8,
86

9
3,

47
2

1,
28

8
45

1
2,

04
5

72
3

83
9

6
45

1,
81

8
1,

27
7

72
8

72
67

4

대
구

12
,3

48
2,

32
2

50
0

1,
69

8
2

30
92

5,
92

2
1,

88
6

1,
25

1
23

8
1,

80
2

46
2

27
8

2
3

2,
07

0
82

1
64

9
18

54
6

인
천

30
,1

89
12

,5
23

1,
21

4
10

,6
91

10
31

57
7

11
,7

61
3,

55
9

1,
98

6
1,

74
9

2,
21

8
94

3
1,

25
2

8
46

3,
28

7
1,

56
0

56
2

27
46

9

광
주

7,
53

8
1,

81
3

33
5

1,
40

4
1

13
60

3,
33

8
79

6
56

9
28

8
67

3
70

1
26

3
3

45
92

8
85

2
34

3
8

25
6

대
전

3,
75

9
1,

75
8

48
0

1,
16

4
3

62
49

59
1

16
0

13
8

61
13

6
69

16
3

8
30

4
12

2
51

2
21

45
1

울
산

13
,7

79
6,

72
2

34
6

6,
10

7
0

15
25

4
3,

93
4

1,
23

0
86

1
21

7
79

2
55

8
26

6
3

7
1,

85
7

73
4

22
9

6
29

7

세
종

1,
77

1
49

2
56

41
5

1
4

16
85

6
27

3
62

12
4

16
9

16
3

65
0

0
19

6
15

3
44

3
27

경
기

22
8,
83

6
12

0,
28

4
4,

91
0

11
0,

84
5

44
55

0
3,

93
5

68
,4

33
15

,6
71

12
,0

97
12

,7
15

8,
61

0
12

,9
91

6,
03

1
26

29
2

24
,5

99
10

,5
35

2,
49

1
36

6
2,

12
8

강
원

5,
89

3
1,

47
3

41
6

98
6

0
12

59
2,

85
0

79
7

23
5

19
9

59
2

74
2

27
6

0
9

72
8

24
0

30
1

11
29

0

충
북

19
,3

71
7,

00
7

37
5

6,
11

2
0

19
50

1
6,

71
5

2,
04

2
1,

02
4

1,
08

0
1,

06
7

1,
10

5
39

1
1

5
3,

15
2

1,
85

1
30

0
18

32
8

충
남

35
,3

51
13

,8
70

1,
11

5
12

,2
52

0
92

41
1

13
,5

60
3,

73
8

1,
10

4
1,

82
1

2,
63

8
3,

27
9

83
9

2
13

9
4,

27
5

2,
75

2
48

0
55

35
9

전
북

11
,3

89
2,

92
5

54
9

2,
10

3
1

16
25

6
5,

00
8

1,
32

8
59

2
40

8
94

4
1,

20
9

43
5

0
92

1,
94

3
92

2
25

5
3

33
3

전
남

15
,9

74
4,

18
0

1,
38

9
2,

45
5

10
25

30
1

7,
67

5
2,

66
2

58
1

44
8

1,
61

4
1,

77
8

32
8

1
26

3
2,

38
4

1,
13

8
27

8
5

31
4

경
북

29
,5

30
6,

06
0

1,
28

1
4,

43
3

0
50

29
6

15
,4

79
5,

06
4

1,
71

1
91

6
4,

55
8

2,
21

1
94

1
9

69
5,

10
3

1,
84

1
55

7
19

47
1

경
남

52
,1

35
9,

59
0

2,
05

0
6,

99
3

2
43

50
2

26
,6

02
10

,4
07

2,
76

4
1,

72
6

6,
82

1
3,

20
4

1,
41

6
16

24
8

8,
53

5
6,

27
4

46
7

32
63

5

제
주

6,
13

7
1,

90
8

1,
13

3
64

8
11

4
11

2
3,

00
2

89
8

10
6

23
1

1,
31

8
28

9
86

0
74

55
5

31
28

1
3

35
7



5
6

[표
 4
-1
1]
 충

남
 시

군
‧국가

별
 외

국
인

 근
로

자
 현

황
  
 

[단
위
 :

 명
, 

%
]

자
료

 :
 행

정
안

전
부

, 
지

방
자

치
단

체
 외

국
인

 주
민

현
황

, 
20

16
. 

구
분

합
계

동
북

아
N

or
th

-
ea

st
A

si
a

동
남

아
시

아
S

ou
th

-
ea

st
A

si
a

남
부

아
시

아
중

앙
아

시
아

미
국

러
시

아
기

타
소

계
중

국
중

국
(한

국
계

)
일

본
몽

골
소

계
베

트
남

필
리

핀
태

국
인

도
네

시
아

캄
보

디
아

미
얀

마
말

레
이

시
아

기
타

합
계

35
,3

51
13

,8
70

1,
11

5
12

,2
52

92
41

1
13

,5
60

3,
73

8
1,

10
4

1,
82

1
2,

63
8

3,
27

9
83

9
2

13
9

4,
27

5
2,

75
2

48
0

55
35

9

10
0.

0
39

.2
3.

2
34

.7
0.

3
1.

2
38

.4
10

.6
3.

1
5.

2
7.

5
9.

3
2.

4
0.

0
0.

4
12

.1
7.

8
1.

4
0.

2
1.

0

천
안

11
,0

15
5,

34
8

15
5

4,
99

7
49

14
7

3,
42

4
76

0
34

2
58

9
68

4
77

0
25

2
1

26
1,

13
9

78
1

20
5

29
89

31
.2

15
.1

0.
4

14
.1

0.
1

0.
4

9.
7

2.
1

1.
0

1.
7

1.
9

2.
2

0.
7

0.
0

0.
1

3.
2

2.
2

0.
6

0.
1

0.
3

공
주

65
4

19
2

19
16

1
1

11
27

8
60

11
34

85
76

12
0

0
11

1
12

35
2

24

1.
9

0.
5

0.
1

0.
5

0.
0

0.
0

0.
8

0.
2

0.
0

0.
1

0.
2

0.
2

0.
0

0.
0

0.
0

0.
3

0.
0

0.
1

0.
0

0.
1

보
령

1,
78

0
42

1
25

5
14

6
0

20
1,

13
0

56
7

18
80

29
5

13
4

20
0

16
17

2
29

18
0

10

5.
0

1.
2

0.
7

0.
4

0.
0

0.
1

3.
2

1.
6

0.
1

0.
2

0.
8

0.
4

0.
1

0.
0

0.
0

0.
5

0.
1

0.
1

0.
0

0.
0

아
산

9,
24

7
3,

94
2

14
1

3,
68

6
34

81
3,

00
0

66
7

30
7

49
2

58
8

65
2

26
9

1
24

95
8

1,
20

0
63

19
65

26
.2

11
.2

0.
4

10
.4

0.
1

0.
2

8.
5

1.
9

0.
9

1.
4

1.
7

1.
8

0.
8

0.
0

0.
1

2.
7

3.
4

0.
2

0.
1

0.
2

서
산

1,
56

4
84

1
43

77
9

1
18

40
2

95
25

58
10

6
10

6
9

0
3

11
6

10
9

54
1

41

4.
4

2.
4

0.
1

2.
2

0.
0

0.
1

1.
1

0.
3

0.
1

0.
2

0.
3

0.
3

0.
0

0.
0

0.
0

0.
3

0.
3

0.
2

0.
0

0.
1

논
산

2,
12

7
24

3
15

19
4

6
28

1,
44

3
24

4
73

17
1

11
8

76
1

54
0

22
31

3
93

18
1

16

6.
0

0.
7

0.
0

0.
5

0.
0

0.
1

4.
1

0.
7

0.
2

0.
5

0.
3

2.
2

0.
2

0.
0

0.
1

0.
9

0.
3

0.
1

0.
0

0.
0

계
룡

66
23

13
10

0
0

15
13

0
0

0
2

0
0

0
10

0
7

0
11

0.
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당
진

3,
60

6
1,

50
7

11
2

1,
36

6
0

29
1,

09
4

32
2

10
4

16
1

22
7

17
6

97
0

7
67

1
29

2
16

0
26

10
.2

4.
3

0.
3

3.
9

0.
0

0.
1

3.
1

0.
9

0.
3

0.
5

0.
6

0.
5

0.
3

0.
0

0.
0

1.
9

0.
8

0.
0

0.
0

0.
1

금
산

63
9

14
6

18
10

6
0

22
27

5
59

41
24

80
52

13
0

6
15

2
51

5
0

10

1.
8

0.
4

0.
1

0.
3

0.
0

0.
1

0.
8

0.
2

0.
1

0.
1

0.
2

0.
1

0.
0

0.
0

0.
0

0.
4

0.
1

0.
0

0.
0

0.
0

부
여

54
3

96
9

80
0

7
30

6
55

19
68

32
12

2
10

0
0

87
34

9
0

11

1.
5

0.
3

0.
0

0.
2

0.
0

0.
0

0.
9

0.
2

0.
1

0.
2

0.
1

0.
3

0.
0

0.
0

0.
0

0.
2

0.
1

0.
0

0.
0

0.
0

서
천

82
2

21
4

15
7

52
0

5
44

5
17

2
40

10
16

6
22

10
0

25
11

7
28

7
1

10

2.
3

0.
6

0.
4

0.
1

0.
0

0.
0

1.
3

0.
5

0.
1

0.
0

0.
5

0.
1

0.
0

0.
0

0.
1

0.
3

0.
1

0.
0

0.
0

0.
0

청
양

25
9

35
1

33
0

1
14

3
32

14
14

16
61

6
0

0
59

14
3

0
5

0.
7

0.
1

0.
0

0.
1

0.
0

0.
0

0.
4

0.
1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홍
성

1,
13

7
28

6
25

25
0

0
11

63
3

23
7

33
54

79
19

6
30

0
4

14
1

40
17

2
18

3.
2

0.
8

0.
1

0.
7

0.
0

0.
0

1.
8

0.
7

0.
1

0.
2

0.
2

0.
6

0.
1

0.
0

0.
0

0.
4

0.
1

0.
0

0.
0

0.
1

예
산

1,
13

0
34

6
30

28
7

0
29

52
2

13
1

66
62

72
13

7
51

0
3

17
3

66
13

0
10

3.
2

1.
0

0.
1

0.
8

0.
0

0.
1

1.
5

0.
4

0.
2

0.
2

0.
2

0.
4

0.
1

0.
0

0.
0

0.
5

0.
2

0.
0

0.
0

0.
0

태
안

76
2

23
0

12
2

10
5

1
2

45
0

32
4

11
4

90
12

6
0

3
56

3
10

0
13

2.
2

0.
7

0.
3

0.
3

0.
0

0.
0

1.
3

0.
9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57

3)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2015년 현재 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총 66,345개소로 이 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27,644개소로 전국대비 41.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남 7,153개소

(10.8%), 충남 4,616개소(7.0%), 서울 4,350개소(6.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53.5%인 

35,515개소가 소재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64,109개소에서 2016년 하반기 66,345개소로 동 기간 중 연평균 0.9%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도별로는 제주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세종 12.9%, 전남 11.7%, 전북 8.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충남, 경북, 경남지역도 (+)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서울은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연평균 12.1%씩 감소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하반기 현재, 

2012년 하반기 대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주로 광역시로 나타났다. 반면,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주로 광역도에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주와 경기지역은 비중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총 4,616개소로 전국 

대비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매년 전국대비 외국인 고용사업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2012년 하반기에 6.1%에서 2013년 및 2014년 

하반기 6.6%, 2015년 하반기 6.7%, 2016년 하반기 7.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3,914개소에서 2016년 하반기 4,616개소로 동 기간 중 연평균 4.2%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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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전국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사업장 수)

 (단위: 개소, %)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연평균
증가율

(‵12∼‵16)
사업장

수
비중

사업장
수

비중
사업장

수
비중

사업장
수

비중
사업장

수
비중

합계 64,109 100.0 61,736 100.0 67,381 100.0 68,665 100.0 66,345 100.0 0.9

서울 7,283 11.4 5,927 9.6 6,904 10.2 6,854 10.0 4,350 6.6 -12.1
부산 1,776 2.8 1,711 2.8 1,857 2.8 1,840 2.7 1,772 2.7 -0.1
대구 1,211 1.9 1,184 1.9 1,233 1.8 1,231 1.8 1,201 1.8 -0.2
인천 3,667 5.7 3,536 5.7 3,731 5.5 3,683 5.4 3,521 5.3 -1.0
광주 763 1.2 777 1.3 829 1.2 805 1.2 780 1.2 0.6
대전 258 0.4 218 0.4 227 0.3 251 0.4 226 0.3 -3.3
울산 1,266 2.0 1,217 2.0 1,296 1.9 1,323 1.9 1,179 1.8 -1.8
세종 141 0.2 178 0.3 201 0.3 227 0.3 229 0.3 12.9
경기 26,708 41.7 25,184 40.8 26,851 39.8 27,311 39.8 27,644 41.7 0.9
강원 759 1.2 796 1.3 923 1.4 963 1.4 1,018 1.5 7.6
충북 2,094 3.3 2,220 3.6 2,473 3.7 2,558 3.7 2,665 4.0 6.2
충남 3,914 6.1 4,065 6.6 4,444 6.6 4,621 6.7 4,616 7.0 4.2
전북 1,381 2.2 1,536 2.5 1,754 2.6 1,819 2.6 1,929 2.9 8.7
전남 2,088 3.3 2,248 3.6 2,685 4.0 2,990 4.4 3,252 4.9 11.7
경북 3,250 5.1 3,404 5.5 3,691 5.5 3,645 5.3 3,589 5.4 2.5
경남 6,839 10.7 6,749 10.9 7,353 10.9 7,488 10.9 7,153 10.8 1.1
제주 711 1.1 786 1.3 929 1.4 1,056 1.5 1,221 1.8 14.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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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은 총 221,914명으로 이 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89,085명으로 전국대비 40.1%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남 

29,873명(13.5%), 충남 16,986명(7.7%), 경북 15,846명(7.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의 46.3%인 102,730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되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162,858명에서  2016년 하반기 221,914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8.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충북 13.6%, 제주 13.2%, 전남 12.6%, 

강원 11.2%, 경기 9.8%등의 순이다. 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8.0%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경남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이다(전북은 전국평균과 동일함).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역도의 증가추세가 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 현재, 2012년 하반기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북, 경남지역이다. 반면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이다. 

한편, 대전과 전북지역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의 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12,941명으로 전국 대비 7.7%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중추이를 보면 

2012년 하반기에 7.9%에서 2013년 하반기 7.6%,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 

7.3%로 지속 감소하다 2016년 하반기에는 7.7%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도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12,941명에서 2016년 하반기 16,986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7.7%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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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전국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외국인근로자수)

(단위: 명, %)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연평균
증가율

(‵12∼‵16)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합계 162,858 100.0 178,200 100.0 204,162 100.0 212,319 100.0 221,914 100.0 8.0

서울 1,572 1.0 1,390 0.8 1,630 0.8 1,576 0.7 1,777 0.8 3.1
부산 6,462 4.0 6,597 3.7 7,638 3.7 7,977 3.8 7,951 3.6 5.3
대구 4,590 2.8 5,081 2.9 5,880 2.9 5,976 2.8 5,935 2.7 6.6
인천 9,988 6.1 11,129 6.2 12,211 6.0 11,804 5.6 11,868 5.3 4.4
광주 2,858 1.8 2,991 1.7 3,389 1.7 3,460 1.6 3,517 1.6 5.3
대전 568 0.3 613 0.3 590 0.3 707 0.3 677 0.3 4.5
울산 4,135 2.5 4,320 2.4 4,936 2.4 5,051 2.4 4,526 2.0 2.3
세종 490 0.3 687 0.4 803 0.4 879 0.4 943 0.4 17.8
경기 61,233 37.6 69,445 39.0 79,196 38.8 82,235 38.7 89,085 40.1 9.8
강원 1,859 1.1 2,091 1.2 2,347 1.1 2,664 1.3 2,846 1.3 11.2
충북 6,901 4.2 8,106 4.5 9,457 4.6 10,061 4.7 11,476 5.2 13.6
충남 12,941 7.9 13,531 7.6 14,899 7.3 15,563 7.3 16,986 7.7 7.0
전북 4,925 3.0 5,443 3.1 6,127 3.0 6,482 3.1 6,693 3.0 8.0
전남 5,814 3.6 6,182 3.5 7,881 3.9 8,930 4.2 9,360 4.2 12.6
경북 12,135 7.5 13,338 7.5 15,688 7.7 15,725 7.4 15,846 7.1 6.9
경남 24,832 15.2 25,553 14.3 29,671 14.5 31,065 14.6 29,873 13.5 4.7
제주 1,555 1.0 1,703 1.0 1,819 0.9 2,164 1.0 2,555 1.2 13.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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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국내 전체사업장의 평균고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하반기 2.5명에서 2016년 하반기 3.3명으로 

약 0.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 대비 2016년 하반기의 평균

고용규모가 감소한 지역은 전북과 제주지역이며, 나머지 모든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하반기 현재, 평균고용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9명이며 다음으로 부산과 광주 각각 4.5명, 경북 4.4명, 충북 4.3명 등의 순이다. 

또한 상기지역 외 인천,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남지역은 전국평균 3.3명을 

상회하는 반면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는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이다.   

[표 4-14]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외국인 평균고용 규모                                                                            
                                                           (단위: 명)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고용허가제 사업장 외국인의 평균고용 규

모는 3.7명 수준으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평균고용 규모추이를 보면 

2012년 및 2013년 하반기에 3.3%에서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 3.4%, 2016년 

하반기에는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전국 2.5 2.9 3.0 3.1 3.3 
서울 0.2  0.2 0.2 0.2 0.4 
부산 3.6  3.9 4.1 4.3 4.5 
대구 3.8  4.3 4.8 4.9 4.9 
인천 2.7  3.1 3.3 3.2 3.4 
광주 3.7  3.8 4.1 4.3 4.5 
대전 2.2  2.8 2.6 2.8 3.0 
울산 3.3  3.5 3.8 3.8 3.8 
세종 3.5  3.9 4.0 3.9 4.1 
경기 2.3  2.8 2.9 3.0 3.2 
강원 2.4  2.6 2.5 2.8 2.8 
충북 3.3  3.7 3.8 3.9 4.3 
충남 3.3  3.3 3.4 3.4 3.7 
전북 3.6  3.5 3.5 3.6 3.5 
전남 2.8  2.8 2.9 3.0 2.9 
경북 3.7  3.9 4.3 4.3 4.4 
경남 3.6  3.8 4.0 4.1 4.2 
제주 2.2  2.2 2.0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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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공급측면3)

1) 외국인 고용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동 조사의 총 37개 조사항목 중 18개 항목을 추출하여 공급

측면에서 외국인 고용실태를 파악하였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2016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외국인 고용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됨. 유의할 점은 동 조사의 

결과를 광역시도 단위가 아닌 7개 권역단위로 발표함에 따라 충남은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 포함된 바, 충남지역만의 

외국인 고용실태로 보기에는 어려움  

 ○ 조사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여부, 취업분야 등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분석의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75호)

 ○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2016. 5. 15.

   - 조사대상기간 : 2016. 5. 8.(일) ~ 5. 14.(토)

   - 조사실시기간 : 2016. 5. 17.(화) ~ 5. 30.(월)(14일간)

 ○ 조사․작성주기

   - 연간(1년 주기)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법무부「등록외국인 명부」와「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만 15세 이상 외국인 11,564명(충청권 1400명)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항목

   - 기본사항(학력, 혼인상태, 거처종류 등), 성별·국적별·체류자격별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특성사항(종사상지위, 산업·직업, 취업시간, 근속기간 등) 등 37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응답자 기입방식 조사도 

일부 허용

   - 언어 소통 곤란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콜센터 활용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고용한 임시조사원이 조사대상 외국인을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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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주당 총 취업시간은 20시간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3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40∼50시간(24.6%), 60시간 이상

(17.7%), 50∼60시간(17.2%), 20∼30시간(2.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시간

으로 구분하면 36시간 이상(근로자)이 전체 응답자의 9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35시간(근로자)(9.0%), 1∼17시간(무급 가족종사자)(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4.9%(489명)

2.4%(34명)

2.1%(30명)

24.6%(344명)

17.2%(241명)

17.7%(248명)

1.0% (14명)
20시간 미만

20~30시간

30~40시간

40~50시간

50~60시간

60시간 이상

일시휴직

* 응답자수 1,400명 전원응답

0.6%(6명)

9.0%

(84명)

90.3% (931명)

1~17시간(무급 가족종사자)

1~35시간(근로자)

36시간 이상(근로자)

* 조사대상주간(2016년 5월 8일 ~ 14일, 1주일) 근로시간 기준 / 응답자 수 1,400명 중 931명

[그림 4-1] 주당 총 취업시간 [그림 4-2] 취업시간 구분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으로는 광공업이 전체 응답자의 5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0.3%),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12.9%), 농림어업(7.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사업장의 

종사자수 규모는 10∼29인 업체가 전체 응답자의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50∼299인(22.9%), 5∼9인(15.3%), 1∼4인(14.9%), 

30∼49인(14.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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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명)

55.9%(525명)

2.9%(27명)

12.9%(121명)

0.5%(5명)

20.3%(191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 조사대상주간(2016년 5월 8일 ~ 14일, 1주일) 기 취업자 기준 / 응답자수 1,400명 중 939명

[그림 4-3] 산업분류 [그림 4-4] 사업장 종사자수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으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가 전체 응답자의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 노무종사자(31.9%),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2.0%), 서비스, 판매종사자(9.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는 1년∼2년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2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3년 이상(21.5%), 2년∼3년 

미만(17.7%), 6개월 미만(17.2%), 6개월∼1년 미만(16.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직업분류 [그림 4-6] 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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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근로자가 전체 응답자의 7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임시, 일용근로자(26.4%), 비임금 근로자

(3.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여부에 대해서는

‘정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4.5%인 반면,‘정하지 않았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종사상 지위 [그림 4-8] 근로계약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은 1년∼2년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3년 이상(24.1%), 2년∼3년 미만

(23.1%), 1개월∼1년 미만(11.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

경로는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가 전체 응답자의 3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친척, 친구, 동료(28.8%), 민간 직업알선

기관(15.2%), 공공 직업알선기관(12.1%), 학교, 학원(12.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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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고용계약기간 [그림 4-10] 구직경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으로는 비전문 취업(E-9)이 전체 응답자의 2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F-4)(20.4%), 방문취업

(H-2)(15.9%), 유학생(D-2, D-4-1)(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국적으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응답자의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인(15.6%), 기타 아시아(15.5%), 베트남(10.1%), 

우즈벡키스탄(5.1%), 북미(5.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1.3%

(298명)

15.9%

(223명)

4.1%(57명)

12.3%

(172명)

20.4%

(286명)

6.6%(92명)

10.2%

(143명)

9.2%

(129명)
비전문 취업 (E-9)

방문 취업 (H-2)

전문 인력 (E-1 ~ E-7)

유학생 (D-2, D-4-1)

재외동포 (F-4)

영주자 (F-5)

결혼이민자 (F-2-1, F-6)

기타

* 응답자수 1,400명 전원응답

31.9%(446명)

15.6%(219명)

10.1%(141명)

5.1%(71명)

3.9%(54명)

3.0%(42명)

2.0%(28명)

2.5%(35명)

1.6%(22명)

15.5%(217명)

5.1%(71명)

2.3%(32명)

0.5%(7명)

1.1%(15명)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한국인 제외)

베트남

우즈벡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몽골

기타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그림 4-11] 체류자격 [그림 4-12] 국적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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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거처로는 일반주택이 전체 응답자의 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숙사(27.7%), 아파트(23.1%), 기타(3.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으로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0만원∼300만원 

미만(41.7%), 300만원 이상(6.8%), 100만원 미만(4.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5.6%

(638명)

23.1%

(324명)

27.7%

(388명)

3.6%(50명)

일반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그림 4-13] 거처종류 [그림 4-14] 월평균 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변경 여부로는‘없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85.5%인 반면, 14.5%는‘있었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이직이유로는 이전직장 근로조건 불만족이 전체 응답자의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인사유(육아 및 가사 등)(27.2%), 

이전직장 휴폐업(16.9%), 기타(6.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직장변경여부 [그림 4-16] 이직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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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여부로는‘계속체류를 원함’이 전체 응답자의 82.3%인 

반면 ‘체류를 원치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7%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체류방법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이 전체 응답자의 6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주자격 취득(15.5%), 한국국적 취득(9.9%), 체류

자격 변경(9.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계속체류여부 [그림 4-18] 계속체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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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수요측면

1) 외국인 고용사업장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채용계획 및 방법, 만족도,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력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17년 8월 말 ~ 9월 초(약 2주간)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고용허가제)

   - 조사지역 : 도내 전역(제조업이 밀접한 천안‧아산 비중을 높게 설정)

   - 조사업체 : 208개소

 ○ 조사항목

   - 기본사항(업종, 소재지, 회사명 등), 채용 관련 사유, 계획, 만족도, 이유, 애로사항, 

고용정책수요, 외국인 근로자 특성사항 등 총 15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전문 리서치 업체에서 고용한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장 관련인을 직접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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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특성

설문대상인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208개소의 주요 영위업종 중 기타 기계 

및 장비업의 비중이 전체 대비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응향 및 통신장비업(16.8%), 금속가공제품(13.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9.1%) 등의 순이다. 응답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역으로는 아산이 전체 

대비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천안(37.0%), 당진(4.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사업장 영위업종 [그림 4-20] 사업장 소재지역 

3) 조사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사유로 첫째, 국내

인력의 구인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91.9%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8.2%에 

그치고 있다. 둘째, 저렴한 인건비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62.5%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7.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국인

에 비해 낮은 이직률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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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업체의 59.1%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0.9%로 나타났다. 끝으로, 노무관리의 용이성에 대해‘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8.6%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

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1.5%로 나타났다.   

국내 인력수급의 어려움 저렴한 인건비

내국인에 비해 낮은 이직률 노무관리의 용이함

[그림 4-21] 고용사유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민간직업소개소(8.2%), 지인소개(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만족도에 대해서는‘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50.4%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

와‘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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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채용방법 [그림 4-23] 채용만족도

향후 채용계획에 대해서는‘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현재 수준보다 늘릴 것’(15.4%),

‘현재 수준보다 줄일 것’(3.8%)등의 순이다. 

[그림 4-24] 채용계획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상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로사항으로 

첫째, 인력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63.9%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중은 36.1%로 나타났다. 둘째, 높은 이직률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0.9%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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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9.1%로 나타났다. 셋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63.0%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7.0%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태로 불량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22.1%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중은 77.9%로 나타났다. 다섯째, 낮은 숙련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

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51.4%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8.6%로 나타났다. 여섯째, 

낮은 생산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

답업체의 41.3%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8.7%로 나타났다. 일곱째, 애사심 취약 대해‘ 매우 그렇다’

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7.1%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2.9%로 나타났다. 끝으로, 

국내 근로자와의 마찰에 대해‘매우 그렇다’와‘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18.8%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중은 8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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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의 어려움 높은 이직률

의사소통의 어려움 근로태도 불량

낮은 숙련도 낮은 생산성

애사심 취약 국내 근로자와의 마찰
[그림 4-25] 사용상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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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자 고용의향에 대해서는‘있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11.1%로 나타난 반면,‘없다’라는 응답은 88.9%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취업

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매우 그렇다’와‘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70.2%를 차지한 반면‘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중은 29.8%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불법취업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는 각종 범죄문제에 대한 우려(법의 규제 부족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권 문제 등), 국가나 지역 이미지의 

훼손,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4-26] 불법취업자 고용의향 [그림 4-27] 불법취업의 사회‧경제적 인식 

불법취업자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근로자신분으로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관리감독강화(21.6%), 불법취업자 소개기관처벌(19.7%), 

사용업체 및 불법취업자 처벌강화(17.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8] 불법취업자 문제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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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1순위로 한국어 강습 및 

생활, 문화,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 및 신속화(32.2%), 

사용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선발권 부요(17.8%), 정부의 외국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강화(15.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현행 고용정책 개선사항 1,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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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2순위로 사용업체에게 

외국인 근로자 선발권 부여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 및 신속화(28.4%), 한국어 강습 및 

생활, 문화, 교육프로그램 제공(19.7%), 정부의 외국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강화(18.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29.8%),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임대운영(20.2%),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지원(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0] 충남도 고용정책 중요도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150∼200만원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36.5%), 100∼150만원

(6.7%)등의 순이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50시간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5.1%로 가장 높게 나타으며, 다음으로 45∼49시간(32.2%), 

44시간 이하(16.3%), 55∼59시간(13.9%), 60∼64시간(2.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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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평균임금 [그림 4-32] 주당 평균근로시간

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한 외국인 근로자의 총 고용비용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낮은 편이다’(46.3%),‘높은 편이다’(1.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3] 총 고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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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에 대해서는 내국인의‘90% 수준’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80%수준’(26.0%),‘100%수준’(15.9%),‘85%

수준’(12.0%)‘95% 수준’(10.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4]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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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도출

1) 정책적 시사점

2015년 현재, 전국대비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며 제조업 집적지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권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체류자격별로는 일반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취업

(E-9)]와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H-2)]가 취업 가능한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순이며, 총 13개 국적(대륙별 및 

기타로 집계된 경우, 국적을 알 수 없음)의 외국인력이 유입되었다. 

외국인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와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자체조사는 충남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반면, 

외국인 고용조사는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을 대상으로 한 탓에 후자의 경우,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자체조사 결과가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도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대부분은 국내인력의 구인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력의 총 고용비용이 내국인 수준이라 응답함에 따라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 절감 보다는 구인란 그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응답업체 대부분이 현재 외국인력 고용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현재, 충남도는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지역으로 분류

되며, 업체들의 상기 채용계획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내 외국인력의 숙련도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낮다’라고 응답함에 따라 향후 고숙련 외국인력 수

요도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도내 외국인력의 숙련도는 대체로 

낮으나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며 채용 만족도 역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81

한편, 응답업체 대부분 사업장내 외국인력과 국내인력간의 마찰문제는 크지 

않으나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발생,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취업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관리‧감독 및 처벌보다는 합법

적 근로자 신분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채용경로로는 관할 고용센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직

업소개소, 지인 등)은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정책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신속

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용업체에게 외국인 근로자 선발

권을 부여하는 정책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 지역단위 고용

정책 중‘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과‘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도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체조사결과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2016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가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력의 종사업종 비중은 제조업이 

가장 높으며, 대부분 기능‧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 관련 업무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근로자가 향후에도 계속체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계 한국인과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임시, 일용근로자에 비해 월등하며, 구직

경로는 공공직업알선기관 보다는 대중매체와 자체 인적네트워크(친척, 지인, 

동료 등)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조사 결과와는 상반된다. 끝으로 고용

사업장의 규모는 대부분 50인 이하로 나타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주로 외국

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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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제

국내외 외국인력 정책검토, 도내 외국인 고용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출된 향후 정책과제를 국가와 지방차원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례로 외국인력과 관련한 이용 가능한 통계는 법무부, 행안부, 

통계청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행안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파악이나 

효율적 관리를 주목적으로 관련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

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는 전국을 7개 광역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2016년 국가단위 외국인 고용조사 당시 지자체로는 

유이하게 파주시와 아산시만 통계청에 조사비용을 부담하여 자체 외국인 고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충남도와 시군 역시 향후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불법취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발생, 인권침해,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불법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으로의 전환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으나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차원에서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에 

대한 현실 적합한 관리‧감독체계 정비가 우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므로 내외국인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야한다. 셋째, 현행 정부주도의 

고용정책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

화와 신속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강습 및 

생활‧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과 더불어 외국인력의 노동생산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업종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능 및 기술교육에 대한 정

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현재, 도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중소업체의 만성화된 인력 수급란은 내국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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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기피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

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도내 청년계층의 구직란과 외국

인력의 내국인력 대체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존재가 명확치 않으므로 산

업계가 당면한 구인란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가치

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내국인을 도내 중소업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

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사업이나 임금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업

체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구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공공차원의 시스

템 구축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미숙련 인력정책의 경우, 공급 주도적 제도

(supply driven system)중심이든 또는 수요 주도적 제도(demand driven system)

중심이든 사례조사 대상 7개국 모두에서 취업업종과 쿼터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는 내국민 고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분야에 적정 미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015년 현재, 충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로 구별된 7,388명을 논외로 치더라도 총 13개국으로 다양하다. 관련하여 

외국인력의 상당수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인력지원센터 

내 상담지원 인력의 경우, 다양한 국적의 피상담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제조업이 집적된 서북부 

지역 중 서산을 제외한 천안, 아산, 당진과 서천지역에 총 4개소가 기 개소

하였거나 예정 중이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수요 정도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15개 시군 모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외국

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한편, 현재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은‘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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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충남지역은 도내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인란 가중과 

농·어촌 지역의 일손부족으로 외국인력의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급은 일원화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입된 인력의 관리 역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단위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제한적 

범위 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 지역단

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

에서 외국인력 활용 및 관련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기존 정부주도의 

정책이 지역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정책의 사각지대’를 규명하여 

이를 완화 내지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외국인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국가들의 법·제도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

개선을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 전문인력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수의 미숙련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한다. 셋째,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통해 

내․외국인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 강화해야한다. 

다음으로 정부와 충남도의 외국인력 정책을 검토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력은 숙련수준을 기준으로 인력대상을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

하며, 외국인력정책 역시 저숙련 외국인력정책과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으로 

크게 구분되어 추진되어 왔다. 저숙련 인력은 고용허가제에 의거 순수외국인 

대상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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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며, 전문기술 인력정책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다음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 충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대상 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주거제공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실태와 관련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대부분은 국내인력의 구인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외국인력 고용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사업장내 외국인력과 국내인력간의 마찰문제는 

크지 않으나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발생,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
신속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충남 지역단위 고용정책 중‘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도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도출된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차원에서는 외국인 노동

시장 및 고용과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축이 필요한 바, 충남도와 시군 역시 

향후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불법취업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으로의 전환에 대한 업계의 목소

리가 높으나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차원에서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

인력에 대한 현실 적합한 관리‧감독체계 정비가 우선 시급하다. 현행 정부주도

의 고용정책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만성화된 인력 수급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을 도내 중

소업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사업이나 임금과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구득에 대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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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하는 공공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미숙련 인력정

책의 경우, 특히 도내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

요한 산업분야에 적정 미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외국인 인력수요 정도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15개 시군 

모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현재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은‘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 노동시장과 고용 등에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득이 용이치 않아 계량적 분석은 물론 그 실태조차 제대로 규명하는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는 전국을 7개 광역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충남도 단위는 

물론 시군단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고용조사 역시 비용상의 한계로 공급측면의 고용실태조사는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수요측면의 설문조사 역시 

표본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고용사업장만을 대상

으로 실시된 탓에 농‧어촌 지역 및 서비스업종을 간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상기한 제 문제로 인해 제시된 정책과제 역시 매우 제한

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는 바, 향후 지역단위 통계구축 완비 및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적정규모의 고용실태조사를 전제로 지역차원의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량‧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를 기초로 

지역차원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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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No.

【충남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충남도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오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귀하가 답변한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해 비밀이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무기명 방식으로 통계 처리하여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 8

조사기관 : (재)충남연구원 

일반사항

회사명 업종코드 □□

사업장 소재지 응답자 직위

*업종은 다음의 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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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식료품  11.음료  12.담배  13.섬유제품(의복제외)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5.가죽, 가방 및 신발  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8.인쇄 및 기록매체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3.비금속 광물제품  24.1차 금속  
25.금속가공제품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시장비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28.전기장비  29.기타기계 및 장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31.기타 운송장비  32.가구  33.기타제품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41∼42 건설업   55∼56.숙박 및 음식점업  

1. 귀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 □ □ □

② 인건비가 저렴하다 □ □ □ □

③ 내국인에 비해 이직률이 낮기 때문이다 □ □ □ □

④ 노무관리가 용이하다  □ □ □ □

 ⑤ 기타(                            ) □ □ □ □
 

2. 귀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셨습니까? 

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② 민간 직업소개소 ③ 지인소개
④ 기타(                )

3. 귀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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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사는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현재수준보다 줄일 것이다 ②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③ 현재수준보다 늘릴 것이다

5.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상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인력관리가 어렵다 □ □ □ □

② 이직률이 잦다 □ □ □ □

③ 의사소통이 어렵다 □ □ □ □

④ 근로태도가 나쁘다 □ □ □ □

⑤ 숙련도가 낮다 □ □ □ □

⑥ 생산성이 떨어진다 □ □ □ □

⑦ 애사심이 낮다 □ □ □ □

⑧ 국내근로자와 마찰이 빈번하다 □ □ □ □

⑨ 기타(                           ) □ □ □ □

 

6. 귀사에서 국내 인력충원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불법 취업자를 채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7. 귀하는 현재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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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법취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사용업체 및 불법취업자 처벌강화

② 불법취업자 소개기관 처벌

③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의 외국인력 도입확대

④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⑤ 기타(                                   )

9.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 중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 및 신속화

② 한국어 강습 및 생활, 문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③ 사용업체에게 외국인 근로자 선발권 부여

④ 정부의 외국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강화

⑤ 기타(                                   )

10. 현재 충남도가 시행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②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③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임대운영

④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 지원

11. 귀사의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이하  ② 100∼150만원  ③ 150∼200만원  ④ 200만원 이상

12.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주일 평균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① 44시간 이하   ② 45∼49시간   ③ 50∼55시간   ④ 55∼59시간

  ⑤ 60∼64시간    ⑥ 6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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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숙식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한 외국인 근로자의 총 고용비용은 국내 근로자에 비해 

어떠합니까?

  ① 매우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비슷하다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14.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             )%

15. 현재 충남도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고용정책이나 향후 추진해야할 정책에 관해 건의

하시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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